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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시-24 ‘김영란법’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청렴도 향상 추진철저 전 부 서

□ 어제(5월9일)‘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

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.’등의 내용을 담은 

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’(김영란법) 시행령이 입법

예고 되었으며, 이르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□ 전직원은 시행초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취지와 지침을 숙지하고, 간부

들은 솔선수범하여 부패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람.

 

   (※김영란법 : 공무원이 직무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

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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